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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인이 분실한 지갑을 자신의 

것이라고 말하고 가져가는 경우 

사기 및 절도죄에 해당할까요?

명쾌한 수다

<사건의 개요>

피해자(A)는 2021년 5월 16일 11시 50

분경 드라이버를 구매하기 위해 매장에 방

문하였다가 갈색 남성용 반지갑을 떨어뜨

렸고, 피고인(C)DL 같은 날 12시경 매장에

서 우산을 구매하고 계산을 마친 뒤, 위 반

지갑을 발견하여 습득한 매장주인(C)로부

터 “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느냐?”라

는 질문을 받자, “내 것이 맞다.”라고 대답

한  후 이를 교부받아 가지고 갔다. 이러한 

피고인의 행위에 관해서 검사는 주위적으

로 절도로, 예비적으로 사기로 공소를 제기

하였다.

쟁 점 

위 사건의 쟁점은 타인의 지갑을 취득한 피

고인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규정하는 ‘사람

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

이익을 취한 자’에 해당하는지

아니면 형법 제329조에서 규정하는 ‘타인의 

재물을 절취한 자’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. 

법 률 

형법 제347조(사기)

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

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

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

형법 제329조(절도) 

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

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

법리적 해석

형법상 ‘절취’란

형법상 절취란 『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

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

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

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』(대법원 2006. 

9. 28. 선고 2006도2963 판결) 라고 판시하

였다. 

이에 반해 기망의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

금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

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니라 ‘사

기죄’가 성립한다.

사기죄에서 처분행위란 (1) 행위자의 기망

행위에 의한 피기망자의 착오&행위자의 재산

상 이익 또는 재물취득을 매개·연결함을 의

미하고 (2) 사기죄와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

을 한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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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면 

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

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

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, 사기

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된다(대법원 

2017. 2. 16. 선고 2015도 13362 전원합의체 

판결). 

사기죄에서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른 경

우, 피기망자에게 요구되는 피해자의 재산을 

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가 반드시 사법

상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범위와 일치하여야 

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『사기죄가 성립되려면 

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상의 처

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

을 것을 요하고,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

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

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

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하지만, 여기에서 

피해자를 위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

이나 지위라 함은 반드시 사법상의 위임이나 

대리권의 범위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

고 피해자의 의사에 기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

있는 서류 등이 교부된 경우에는 피기망자의 

처분행위가 설사 피해자의 진정한 의도와 어

긋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권능을 

갖거나 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』

(대법원 1994. 10. 11. 선고 94도1575 판결)

라고 판시하였다.

대법원의 판단

(1) 매장주인(B)은 반지갑을 습득하여 이를 

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 주어야 하는 지

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처

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 

었다.  

(2) 나아가 매장주인(B)은 이러한 처분 권능

과 지위에 기초하여 위반 지갑의 소유자라

고 주장하는 피고인(C)에게 반지갑을 교

부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인이 반지갑을 취

득하여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가 되 

었다.

(3) 따라서 매장주인(B)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

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(C)의 

행위를 절취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.

(출처/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이야기) 


